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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최근 사다리에서 사망사고 다발! 
안전한 사다리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

 ▪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비계, 지붕만큼 떨어짐 사고가 많이 발생
하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사장 박두용)은
최근 사다리에서 사망사고가 다발*하고 있어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
필요하다고 밝혔다.

    * (‘21.8월) 1명 → (‘21.9월) 2명 → (‘21.10월) 5명 → (‘21.11월) 4명

ㅇ 사다리는 설치․사용의 간편함으로 인해 산업현장 등에서 흔히
사용되는 작업도구이나,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*

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시 안전작업지침을 반드시 준수
해야 한다 .

    * (연도별) 45명(’18년) → 43명(’19년) → 30명(’20년) → 25명(’21.9월)

□ 최근 3년간(‘18년~21.9월)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43명
이며, 사망사고 전체 기인물 중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.

   

사고 기인물 계 ‘18년 ‘19년 ‘20년
‘21년 9월

사고사망 전년동기 증감
계 3,386 971 855 882 678 660 18

차량 등 502 138 121 134 109 106 3

비계 221 73 48 51 49 38 11

지붕, 대들보 197 39 56 56 46 40 6

인양설비·기계 146 48 33 38 27 31 -4

사다리 143 45 43 30 25 23 2

기타 기인물 2,177 628 554 573 422 422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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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특히 업종 특성상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과 시설관리업

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74%(106명)가 발생*했으며,

    * (건설업) 86명, (시설관리업) 20명, (제조업) 17명 순, (그 외 사업) 20명

ㅇ 규모별로 볼 때 공사금액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

사다리 사고의 72%(62명),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건설업 외

업종 사다리 사고의 89%(51명)가 발생했다.

   * 건설업(총86명)  (～1억) 39명, (1～3억) 15명, (3～10억) 8명, (10억～) 24명

     건설업 외(총57명)  (～10인) 37명, (10～30인) 14명, (30～50인) 4명, (50인～) 2명  

ㅇ 사다리에서의 추락은 상부에서 작업*하는 도중에 떨어지는 경우가

대다수**(71.3%, 102명)로, 추락 높이는 3.5m 이하에서 65.7%(94명)가

발생했으며, 2m 이하 높이에서 사망사고도 전체의 22%(31명)를

차지한다(붙임 1 사다리 사망사고 사례 참고).

   * (건설업) 도장, 설비 설치․해체 등 (건물관리업) 설비 점검․수리 등

  ** 사다리를 오르내리던 중 떨어지는 사고 28%(40명), 넘어지는 사다리 맞음 1명

 *** (～1m) 3명, (1～2m) 28명, (2～3.5m) 63명, (3.5m～) 25명, (자료없음) 24명

ㅇ 최근 발생한 사다리 추락사고*도 낮은 높이에서 작업 중에 발생

하는 등 높이가 낮아도 위험은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   * ▴(’21.10.21.) 전지작업을 하던 중 2.1m 아래로 떨어짐, ▴(’21.10.21.) 배관에 걸린 

슬링벨트를 제거하고 내려오던 중 1.4m 아래로 떨어짐, ▴(’21.10.14.) 조경작업 중 

0.6m 아래로 떨어짐

□ 이와 같은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

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.

ㅇ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좁은 곳의 평탄한 바닥에 A형 사다리를

설치하되, 안전모 착용, 3.5m 초과 및 최상부 작업금지 등 안전

작업방법을 준수*해 사용해야 한다.

    * 붙임 2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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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

확인하는 ‘현장점검의 날’과 상시 진행하는 불시 점검인 ‘패트롤

점검’을 통해 사다리 작업을 중점 점검하며

    * (점검사항) ▲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, ▲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, 

▲3.5m 초과 높이 사용금지, ▲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등

ㅇ 떨어짐 사고의 주요 기인물(사다리, 로프 등)은 안전한 품목(타워형

작업대 등)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*을 병행하고 있다.

    * 클린사업 중 시스템비계 등 지원예산 : 554억원(’21년) → 714억원(’22년 예정)

ㅇ 한편, 사다리의 주요 위험인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작·

보급하기 위해 안전 사다리 제작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*이다(~’22.1월).

   * 「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」, 「안전인증․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」 등 개정 검토

□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“낮은 높이라 하더라도

안전조치를 외면할 경우 사망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.”라며,

ㅇ “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업장 내

위험요인을 다시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.”라고 강조했다.

ㅇ 아울러, 사다리 작업과 관련해 “안전모 착용, 낮은 높이(3.5m 이하)에

서 사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붙임 : 1. ’21년 사다리 사망사고 사례

2.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, 
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신정욱 사무관(☎044-202-8853), 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중곤 차장(☎052-703-0615)에게 연락해
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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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’21년 사다리 사망사고 사례

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 미준수

  

(’21.10.15.) 대전시 소재 공장 내 창고동에서 적재대에 걸쳐진 일자형 사다리를 타고 
내려오던 중 미끄러운 바닥에 놓인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2.3m 아래로 떨어져 사망

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미준수

  

(’21.10.14.) 충북 음성군 소재 야외 체육시설 내에서 조경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
하지 않은 근로자가 이동식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0.6m 아래로 떨어져 사망

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미준수

  

(’21.9.10.) 충남 홍성군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 내 이동식 사다리 최상부 하단 
디딤대에서 판넬 설치·마감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2.6m 아래로 떨어져 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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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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